
1.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4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
   소속된 기관·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
   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.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신고의무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
주시기 바라며, 교육 결과를 2024.01.01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 교육결과보고서(양식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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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교육 세부내용
  가. 교육대상 : 의료기관의 장 및 소속 의료인, 의료기사 (간호조무사 및 행정직원은 대상아님)

  나. 교육시간 : 개인별 매년 1시간 이상
  다. 교육방법 : 기관 여건에 맞게 ①집합 교육, ②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
       - 교육콘텐츠 :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을 활용
       - 교육 세부 지침은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[정보마당] → [공지사항] 참조
  라. 결과제출 : 의무팀 담당자 이메일(sia373@seoul.go.kr) 혹은 팩스(02-3396-8910)로 
                 교육결과보고서(붙임양식) 제출(증빙서류는 불필요하나 요청시 제출이 가능하도록 준비)


